
<염산업 재정비방안>

염 수입자유화 대비 "폐전 유도"
통상산업부가 7월1 3일 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해 국내 염 생산기업은 물론 수입기업, 수

요기업 등 관련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염 주생산지인 서해안지역에서 간척사업이 활발해지고 있고, 97년 하반기이후 염 수입

자유화에 대비, 원활한 염 수급은 물론 경쟁력에서 절대열위에 있는 영세 염 제조업자 보호차원에서

국내 염산업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염관리제도의 역사는 1 9 3 0년 염수입관리령 제정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4 3년 조선전매령이 제정됐고, 56년 염전매법 제

정, 62년 염관리임시조치법 제정과 염전매법 폐지, 63

년 염관리법 제정, 64년 염관리행정 상공부 이관, 67

년 염업조합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6 7년 개정된 염관리법에서는 염업조합법 설립규정과

판매금지규정이 포함되었고, 76년에는 염 품질검사제

도 도입 및 벌칙규정 강화, 상공부장관 권한위임규정

이 보강되었다.

또 염업조합법에 염업조합의 설립목적 및 품질검사제

도, 비조합원의 시설이용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했다.

9 0년들어 국내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국토의 효율적인

재정비 필요성과 수입개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제

기됨에 따라, 20여년만인 9 5년 1 2월2 9일 염관리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했고,

9 6년 4월1 9일 천일염 폐전지원비의 구체적인 규모와

재원확보방안 등을 반영한 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어 9 6년 7월1 3일 통상산업부

령 제4 5호로 염관리법 시행규

칙 개정령이 공포, 국내 염산

업 재정비의 기본 틀짜기작업

이 완료된 것이다.   

염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1997

년 7월1일부터 2 0 0 1년 1 2월3 1

일까지의 수입염에 대해 수입

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

설함에 따라 염수입 신고절차

를 비롯, 수입부담금 부과·징

수절차, 수입염의 통관절차 등

을 정립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했다.

시행령에는 국내 기계염 및 일

부 가공염의 제조허가가 신고

제로 전환됨에 따라 염 제조업

에 대한 새로운 신고절차를 규

내 용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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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염의 종류에 부산물이 추가됨에 따라 부산물염 제조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염업조합은 화학공업용 염 또는 외화획득용 염을 수입한 자가 당해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염의 기준소요량을 초과한 경우에 염수입자에게 사용한 염의 전부에 대한 용도를 증명토록 요구하

되 이를 증명치 못할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양의 염이 기타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 그에 해

당하는 양에 대해 수입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97년7월부터 시행되는 염 수입자유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염 생산

자들의 전업을 지원할 것을 명시,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즉, 97년7월~ 2 0 0 1년1 2월 4년6개월 동안 자율적으로 폐전을 신청하는 염 제조업자에게 한해 염전면

적 h a당 최고 1 0 6 6만원(도서염전은 1 3 5 0만원) 이내의 폐전지원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당해 염전근로

자에 대해서도 염생산 종사기간에 따라 최고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실직대책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폐전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9 7년7월~ 2 0 0 1년1 2월 중 화학공업용 및 외화획득용 이외의 염

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톤당 6만7 4 4 0원 이내의 수입부담금을 부과·징수해 마련할 방침이다.

1 9 9 7년7월~ 2 0 0 1년1 2월의 4년6개월간 국내 염 제조자에 대한 폐전지원비는 염전의 소재지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되는데, 육지염전의 경우 m 2당

7 1 0 ~ 1 0 6 6원을, 도서염전은 9 0 0원~ 1 3 5 0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육지와 도서 및 규모별 차이를 두는 것은 폐전이후 토

지의 용도전환 가능성 및 염전의 규모를 감안한 결과,

육지염전 보다는 도서염전, 대규모 염전 보다는 소규모

염전에 더 많은 폐전지원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2 0 0 1년까지 정부허가 기준 국내 총 염전면적

8843ha 중 6 0 %인 5 3 3 1 h a규모를 폐전신청할 것으로 보

여 폐전지원비는 총 6 8 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일 염 기계 염 재 제염 수 입염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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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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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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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9

99.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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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종별성분비교

※ 수입염은AUS SHARK BAY산천일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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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염 생산능력 및 생산기업현황( 1 9 9 5 )
(단위 : 1000M/T, 개, 명)

※ 생산기업수는허가기준



각 지역별·규모별로 규정된 폐전지원비를 보면, 육

지염전의 경우 2 h a이하는 1 0 6 6만원 지원하는 것을 비

롯 2 h a초과~ 5 h a이하 9 7 7만원, 5ha초과~ 1 0 h a이하 8 8 8

만원, 10ha초과~ 2 0 h a이하 7 9 9만원, 20ha초과~ 3 0 h a이

하는 7 1 0만원 지원하는 한편 도서염전은 각각 1 3 5 0만

원, 1238만원, 1125만원, 1013만원, 900만원씩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정부허가를 받지 않은 염전, 둘째 9 6년 6월3 0일

이전에 폐전신고를 한 염전, 셋째 9 6년 6월3 0일이전 3

개사업년도 기간중 염 생산실적이 없거나 동기간 중

연평균 생산량이 h a당 2 5톤이하인 염전, 넷째 공공사

업의 시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염전으로서의

이용가치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염전 등이다.

실직대책비 지급계획을 보면, 폐전 지원신청 염전에서 직접 염 생산에 종사한 근로자 중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 염생산 종사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1개월 내지 3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종사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인 자에게 평균임금 1개월분, 6월이상~ 9월미만인 자

에게는 2개월분, 9월이상인 자에게는 3개월분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만 납부해 허위로 실직대책비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실직대책비 지급대상 인원은 9 5년 근로자 고용실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실

직대책비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타 염전에 재취업한 후 당해염전이 폐전지원을 신청한 때에는 실직

대책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폐전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절차를 보면, 우선 통상산업부장관이 '염안정기금' 조성계획 등을 감

안, 매년 폐전지원계획을 고시하고 국내 염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염전 근로자에 대한 실직

대책비와 함께 염업조합에 폐전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폐전지원 대상 및 금액은 신청서 접수후 염업조합이 실시하는 실지조사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폐전지원금을 지급할 시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지원금 지급일자로 제조허가를 취소

하도록 하고, 염업조합은 폐전지원금을 지급받은 염전의 염 재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단, 염업조합이 폐전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된 폐전 지원금액이 당해연도의 폐전지원계획을 초

과할 시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신청자의 일부에 대한 폐지원시기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금의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폐전지원비를 일시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순위를 정해 순차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폐전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9 7년7월이후 4년6개월간 화학공업용 및 외화획득용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염에 대해 톤당 6만7 4 4 0원이하의 수입부담금을 부과해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부담금은 9 0 ~ 9 5년기준 국내 천일염 생산지 평균가격(톤당 1 0만9 4 3 0원)과 9 5년 수입염 평균가격

(통관·포장비 포함 톤당 4만1 9 9 0원)과의 차액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즉, 수입부담금 부과대상 용도로 염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수입부담금을 '염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고지하고 수입부담금을 납입한 자는 염업조합으로 부터 수

입부담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통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4년6개월간 수입부담금 대상 외국산 염 수입량과 부과금액은 총 1 4 5만톤, 700여억원에 달할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학공업용과 외화획득용으로 염을 수입한 자에 대해서는 매월 수입염의 사용실적을 염업조합에 제

출해야 하고,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제품단위당 기준소요량을 책정해 수입염을 신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구 분

천일염

A U S

멕시코

중 국

암 염

예 멘

합 계

959
804
(77)
155
(15)

0
(0)
86
86
(8)

1 045

953
802
(72)
151
(14)

0
(0)

151
151
(14)

1 104

1 182
916
(73)
266
(21)

0
(0)
70
70
(6)

1 252

1 420
1 117

(77)
303
(21)

0
(0)
32
32
(2)

1 452

1 447
1 046

(69)
431
(28)

0
(0)
39
39
(3)

1 516

1 509
1 147

(74)
347
(23)

15
(1)
36
36
(2)

1 545

국가별 염 수입현황
(단위 : 1000M/T, %)

※ (   )내는비율



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 폐전지원에 관

한 사항 및 염안정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공무원 5인과 염 관계자 3인 등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통산부장관이 맡도록 되어 있

다.

또 종전에는 국내 염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염 제조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근거조항을 삭제, 염 생산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결국, 폐전지원기간 중 스스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 염생산을 중단하는 자에게 폐전지원금을 지급,

전업자금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염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이다.

이와함께 현재까지 저가의 수입염 사용이 불가능했던 국내 사료산업계 등도 9 7년7월 염 수입자유화

이후에는 현재보다 저가인 염을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관업산업의 경쟁력 또한 상당히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염 시장은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가성소다 및 소다회 등 화학공업의 발전에 힘입어 연평

균 4.6%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염 수요를 보면, 92년 2 0 8만6 0 0 0톤을 비롯 9 3년 2 1 7만4 0 0 0톤, 94년 2 2 7만2 0 0 0톤, 95년 2 3 8만톤 등

으로 나타났고 9 6년에는 총 2 5 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 5년 염의 용도별 수요현황을 보면, 총 2 3 8만톤 중 화학공업용이 1 5 6만5 0 0 0톤으로 전체의 65.7% 차

지했고 식용은 5 7만3 0 0 0톤(24.1%), 일반공업용 2 4만2 0 0 0톤( 1 0 . 2 % )을 각각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학공업용 수요는 가성소다용이 9 3만5 0 0 0톤으로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소다회 5 8만톤, 염료 3만

7 0 0 0톤, 기타 9 0 0 0톤으로 나타났다.

면 적 기업수 면 적 기업수 면 적 기업수 면 적 기업수 면 적 기업수

1 0정이하 1 0 ~ 2 0정 2 0 ~ 5 0정 5 0 ~ 1 0 0정 2 0 0정이상
구분 육 도

경기

수원

당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전국

소 계

육 지

도 서

소 계

육 지

도 서

소 계

육 지

도 서

소 계

육 지

도 서

소 계

육 지

도 서

소 계

육 지

도 서

소 계

육 지

도 서

총 계

육지계

구성비

도서계

구성비

310.3
131.4
178.9
246.0
245.0

1.0
182.2
182.2

0.0
703.3
676.7
26.6
90.1
43.1
47.0

564.0
558.0

6.0
3 067.9

554.1
2 513.8
5 163.8
2 390.5

46.3
2 773.3

53.7
52.0

66
32
34
60
59
1

38
38
0

156
151

5
15
6
9

142
141

1
1 078

146
932

1 555
574
36.9
981
63.1
89.9

290.5
124.8
165.7
383.3
383.3

0.0
86.1
86.1

0.0
266.2
266.2

0.0
49.1
37.3
11.8

171.4
171.4

0.0
462.5
102.6
359.9

1 709.1
1 171.7

68.6
537.4
31.4
17.2

22
9

13
27
27
0
6
6
0

20
20
0
3
2
1

13
13
0

35
8

27
126
85

67.5
41

32.5
7.3

324.6
49.8

274.8
233.4
233.4

0.
120.7
120.7

0.0
93.2
93.2
0.0

109.5
109.5

0.0
34.5
34.5
0.0

247.3
100.4
146.9

1 163.2
741.5
63.7

421.7
36.3
11.7

10
1
9
9
9
0
4
4
0
4
4
0
3
3
0
1
1
0
8
3
5

39
25

64.1
14

35.9
2.3

0.0
0.0
0.0

57.6
57.6
0.0
0.0
0.0
0.0

96.2
96.2
0.0

89.7
89.7
0.0
0.0
0.0
0.0

56.6
0.0

56.6
300.1
243.5
81.1
56.6
18.9
3.0

0
0
0
1
1
0
0
0
0
1
1
0
1
1
0
0
0
0
1
0
1
4
3

75.0
7

250
0.2

581.4
581.4

0.0
149.2
149.2

0.0
0.0
0.0
0.0
0.0
0.0
0.0

637.4
637.4

0.0
0.0
0.0
0.0

223.0
0.0

223.0
1 591.0
1 368.0

86.0
223.0
14.0
16.0

1
1
0
1
1
0
0
0
0
0
0
0
2
2
0
0
0
0
1
0
1
5
4

80.0
1

20.0
0.3

국내염 생산지 현황

(단위: ha, %)

자료) 대한염업조합



식용 수요는 식품공업용 3 4만5 0 0 0톤 중 수산물가공 1 8

만1 0 0 0톤, 식품가공 6만5 0 0 0톤, 식품절임 5만5 0 0 0톤, 간

장공업용 4만4 0 0 0톤이 사용됐으며, 일반가정용으로는 간

장·된장 8만3 0 0 0톤, 김장 7만5 0 0 0톤, 식탁 7만톤 등 2 2

만8 0 0 0톤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공업용 수요는 총 2 4만2 0 0 0톤으로 피혁제조용 5만

5 0 0 0톤을 비롯 사료 4만6 0 0 0톤, 염색유지 4만3 0 0 0톤, 정

수용이 3만톤, 식육부산물 2만8 0 0 0톤, 농업 2만3 0 0 0톤,

기타 1만7 0 0 0톤 각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염 생산은 9 5년기준 8 1만2 0 0 0톤을 기록했는데, 한

주의 기계염 2 4만톤을 비롯 전국 1 5 0 0여개 기업들이 5 7

만2 0 0 0톤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 수입은 총 1 5 6만8 0 0 0톤으로 9 4년 1 4 7만톤에 비해

6.7% 증가했으며, 동양화학을 비롯 한화종합화학, 백광

산업 등이 화학공업용으로 전량 자가소비한 것으로 알

려졌다.

염 수입국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와 멕시코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저급의 중국산과 예멘산(암염)도

유입되고 있다.

염 수입은 9 7년7월 수입자유화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이는데,  97년에는 1 7 8만톤, 2000년 2 1 3만

톤, 2005년 3 9 0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국내 염 생산은 기하급수적인 감소세를 나타낼 것

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도 불

구, 국내 염 생산이 지금까지 전근대적이고 비위생적인 생산방식과 해수오염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9 7년 수입자유화를 계기로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또 입지적으로 국토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규모 입지를 필요로 하는 염전은 국내 실정에 부적합

하고, 생산직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하락도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주요 염 생산시기인 7 ~ 8월은 우기가 겹쳐 생산성 저하요인이 되고 있으며, 기계염

및 재제염은 에너지 과다소비로 수입염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를 면치 못해 9 7년하반기 수입

개방 이후 급격히 감소하면서 2 0 0 0년에는 그 명맥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염의 종류별 생산능력 및 생산기업현황을 보면, 원염은 천일염 4 7만5 0 0 0톤( 1 6 6 1개기업), 기계염 2 4만

톤( 1개기업) 등 7 1만5 0 0 0톤( 1 6 6 1개)이고 재제가공염은 재제염 1 4만9 0 0 0톤( 1 4 9개), 가공염 9만2 0 0 0톤

( 9 2개) 등 2 4만1 0 0 0톤( 1 7 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염전 허가면적 기준 인천 7 7 5 h a ( 5 6개)를 비롯 경기 1 1 5 2 h a ( 1 0 7개), 충남 1 3 8 2 h a ( 2 1 9개) ,

전북 9 0 2 h a ( 1 3개), 전남 4 6 3 2 h a ( 1 2 6 5개) 등 8 8 4 3 h a ( 1 6 6 0개기업)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9 5년 가동염전 기준 2 h a미만 4 2 1개(649ha), 2~5ha미만 7 7 1개(2441ha), 5~10ha미만 2 0 3

개(1437ha), 10~20ha미만 9 1개(1240ha), 20~30ha미만 1 6개(319ha), 30~50ha미만 1 2개( 4 0 0 h a ) ,

5 0 ~ 1 0 0 h a미만 3개(242ha), 100ha이상 5개( 1 1 0 2 h a )등 1 5 2 2개기업, 7830ha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 5 0 0여개 염 생산기업들은 최근 발표된 염관리법 개정령을 비롯 산업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대

부분 폐전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는 정부허가 기준 국내 총 염전면적 8843ha 중 6 0 %

인 5 3 3 1 h a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염 제조자 중 전체의 7 5 . 5 %가 적절한 폐전지원 및 보상대책이 마련될 경우 즉각 폐업할 의사

를 표명했고, 지역적으로는 경기와 충남, 전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원과 당진지부 소재 염전은 각각 90.5%, 96.0%가 폐전을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의 서해안

간척사업으로 해수 유입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합 계 지 역
비 중

단위당
규 모

1 506.8
887.4
619.4

1 069.5
1 068.5

1.0
389.0
389.0

0.0
1 158.9
1 132.3

26.6
975.8
917.0
58.8

769.9
763.9

6.0
4 057.3

757.1
3 300.2
9 927.2
5 915.2

59.6
4 012
40.4

100.0

15.2
58.9
41.1
10.8
99.9
0.1
3.9

100.0
0.0

11.7
97.7
2.3
9.8

94.0
6.0
7.8

99.2
0.8

40.9
18.7
81.3

100.0

99
43
56
98
97
1

48
48
0

181
176

5
24
14
10

156
155

1
1 123

157
966

1 729
691
40.0

1 038
60.0

100.0

5.7
43.4
56.6
5.7

99.9
0.1
2.8

100.0
0.0

10.5
97.2
2.8
1.4

58.3
41.7
9.0

99.4
0.6

65.0
14.0
86.0

100.0
40.0

60.0

15.2

10.9

8.1

6.4

40.7

4.9

3.6

5.7

면 적 비 중 기업수



또한 폐전이후 전업대상으로는 양식업이 4 0 . 2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업 37.4%, 목축업 9.4%, 어

업 3.9%, 기타 9 . 1 %씩으로 각각 조사됐다.

국내 염산 재정비와 함께 해외 염전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9 1년말 기준 염 총수요의 6 1 . 1 %를 점했던 수입염은 9 5년 65.9%, 97년 68.1%, 2000년에는 8 5 %이상

점유할 것으로 예상돼 해외염전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2 0여년전 자국내 염 생산을 포기한 후 오스트레일리아와 멕시코 등지에 대규모

염전의 지분을 확보, 자체수요는 물론 동남아, 북미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염전 개발은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고 투지회수기간이 길다는 특성으로 인해 정부와 관련기업

및 관련기관이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해 정부, 종합상사, 대형 실수요처, 관련기관 등이 공동투자

방식을 채택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개정 및 보강 등 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 9 9 6 / 1 0 / 2 8 >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구 분

식 용 일반가정용 김 장 용

간장된장용

식 탁 용

소 계

식품공업용 수산물가공용

간장공업용

식품절임용

식품가공용

소 계

계

공업용 일반공업용 정수종이용

염색유지용

피혁제조용

식육부산물용

사 료 용

농 업 용

기 타

소 계

화학공업용 소다회용

가성소다용

염 료 용

망 초 용

기 타

소 계

총 계

130
59
71

260
157
41
50
59

307
567
20
75
60
25
39
30
22

271
438
376
18
9
9

850
1 688

120
50
71

241
166
50
50
60

326
567
20
80
64
30
40
30
20

284
520
466
27
13
6

1 032
1 883

100
51
59

210
154
40
50
60

304
514
20
46
60
25
39
30
20

240
471
508
25
3
4

1 011
1 765

100
60
70

230
159
50
50
63

322
552
20
54
60
25
39
30
20

248
528
482
22
21
6

1 059
1 859

90
50
95

235
171
60
50
68

349
584
18
51
62
25
45
20
69

290
523
655
24
10
5

1 217
2 091

82
49
99

230
174
60
50
63

347
577
27
45
57
25
51
20
28

253
518
830
28
12
9

1 397
2 227

80
83
86

249
179
36
50
64

329
578
27
41
53
25
51
20
35

252
493
840
27
10
7

1 377
2 207

75
83
68

226
181
40
55
70

346
572
29
43
52
27
51
23
10

235
558
891
27

-
7

1 483
2 290

75
83
70

228
181
44
55
65

345
573
30
43
55
28
46
23
17

242
580
935
37

-
9

1 561
2 376

국내염 수요현황
(단위 : 1000M/T)


